
임금 차압 

판결금액 수금을 위한 임금 차압 방법 
(Wage Garnishment (DC/CV65 br k 2-04) (Tran 5/06) 
 
귀하가 받아야 할 돈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 귀하는 “임금 차압”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하여 수금을 할 수 있습니다.  
 
 
 
1. 임금 차압이란 무엇인가? 
What is a wage garnishment?   
2. 얼마까지 차압할 수 있는가? 
What amount can be garnished? 
3. 법적인 변제액은 얼마인가? 
What are legal deductions? 
4. 어떠한 단계를 거치는가? 
What are the steps?   
5. 피차압인의 책임 
Responsibilities of garnishee  
6. 채권자의 책임 
Responsibilities of creditor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당사자에게 반드시 보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임금차압을 이유로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해고할 수 있는가?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차압할 수 있는가? 

세금 담보권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가? 

미지급된 자녀 양육비 또는 배우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임금을 차압할 수 있는가? 

채무자 또는 피차압인이 차압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가? 

더 자세한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1. 임금 차압이란 무엇인가? 

임금차압이란 고용주가 채무자 (돈을 갚아야 할 사람) 수입의 일정 부분을 원천징수하여 채권자 

(돈을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한 채무금액을 지불하는 절차입니다.   
 
2. 얼마까지 차압할 수 있는가? 

연방법은 차압금액의 한계를 채무자가 받는 실수령액의 25 퍼센트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수령액은 연방 및 주정부 세금, 소셜 시큐리티, 실직 보험 및 의료보험 비용 등의 법적으로 

변제하도록 요구되는 금액을 제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최소 또는 최소 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 연방정부가 규정한 최소 시간당 

임금의 30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채무자에게 남겨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차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시간당 $5.15 (최소 임금)을 받을 경우 

주당 총 소득 = $206.00 (40시간 x $5.15) 

변제액 감액; 실수령액 = $186.00. 

30 x $5.15 (최소 임금) = $154.50 
$186.00-$154.50 = $31.50 
차압 가능 금액: 주당 $31.50 
 
실수령액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변제액을 제한 소득이 됩니다. (예. 연방 및 주정부 세금, 소셜 

시큐리티, 실직 보험 및 의료보험 비용) 
 
3. 법적인 변제액은 얼마인가? 

임금 차압에는 어떤 제약사항이 있는가? 
 
차압해당 금액은 피고용인의 “실수령액”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실수령액은 연방 및 주정부 세금, 

소셜 시큐리티, 실직 보험 및 의료보험 비용 및 주정부 직원 은퇴 시스템 등의 법적으로 변제하도록 

요구되는 금액을 제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노조 회비, 건강 및 생명 보험, 자선금, 자발적인 임금 예치, 채권 구입, 고용주로부터의 선불이나 

구입된 장비류에 대한 지급 등과 같은 변제금액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에 총 소득에서 변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료제공: 소비자 크레딧 보호령 제 3부 (Title III of the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CCPA])  
 
 
4. 어떠한 단계를 거치는가? 

어떠한 단계를 거치는가? 

1. 임금을 차압하기 전에 귀하는 반드시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에서 최종 판결 또는 명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2. 판결을 받으면 임금 차압 요구서 (Request for Garnishment on Wages [DC/CV65])를 접수합니다. 위 

양식을 작성하려면 채무자 직장의 이름, 판결 금액 및 기타 법정 비용 및 이자 등과 같은 추가적인 

금액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요구서를 접수하면 해당 영장 또는 명령이 채무자가 근무하는 고용주 (피차압인)에게 전달됩니다. 

영장의 전달은 반드시 보안관이나 경관, 수령증명서 반환용 (“return receipt requested”) 등기 우편, 

또는 18세 이상의 해당사건과 무관한 사람이 전달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5. 피차압인의 책임 

영장을 받으면 피차압인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해야합니다. 
 
1. 수령후 30일 이내에 해당 채무자의 재직여부, 급료, 및 기타 우선 순위의 임금차압 사항 여부 

등을 해당 양식에 명시하여 응답을 해야합니다. 
  
2. 각각의 임금지급 기간에 대하여 “차압가능 금액”을 결정하고 직원으로부터 해당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해당 월의 마지막 임금산정 기간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월에 원천징수한 임금액을 

해당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변호사에게 보고 및 보내야 합니다. 추가적인 임금차압 또는 판결을 

받게되는 경우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되지만, 후순위 채권자의 임금차압에 의한 지불은 우선 

순위 채권자의 금액을 우선적으로 모두 지불할 때까지 보류하여야 합니다. 우선 순위의 판결금액에 

대한 지불이 완료되면, 그 다음 순위의 담보권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4. 채무자가 직장을 그만 두거나 해고될 경우 해당 법원과 모든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야합니다. 

채무자가 근무한 최종일로부터 90일이 지나고 그 동안 다시 일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압은 

종료됩니다. 
  
벌칙금 

피차압인이 법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피차압인은 법원 모독으로 간주되며 변호사 비용 및 

법원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6. 채권자의 책임 

1. 채무자가 해당 직장에 더 이상 근무하지 않음을 해당 고용주가 통보하게 되면, 채권자는 15일 

이내에 법원의 심리를 요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차압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청은 

서면으로 접수 또는 서비스/명령 요구/증서 양식(Request/Certificate of Service/Order [DC1])을 

이용하여 접수합니다.  
 
2. 차압된 임금 또는 기타 지불금 및 크레딧을 통하여 지불금을 수령하면, 귀하는 반드시 판결에 

의한 채권자의 월별 보고서(Judgment Creditor’s Monthly Report [DC/CV 66])를 지불금을 받은 월의 

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채무자와 피차압인에게 제공해야만 합니다. (법원에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양식은 해당 월에 지급된 모든 금액과 원천징수 한 금액의 계산 방법을 보여줍니다. 
 
3. 어떠한 경로로 수령된 금액은 (1) 미지급 잔금에 대한 이자 변제, (2) 원금 변제, 및 (3) 변호사 비용 

및 채무자에게 부과된 비용의 순서로 변제가 적용됩니다. 



 
4. 모든 판결금액이 지불되면 15일 이내에 법원에 의무이행 완료 명령(Order of Satsfaction)을 

접수합니다. 
 
벌칙금 

채권자가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차압은 기각되고 채권자가 변호사 비용 및 법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될 수도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당사자에게 반드시 보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청원서, 진술서, 질의에 대한 응답서 및 기타 법원에 접수된 모든 서류들은 반드시 사건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 (채권자, 채무자, 피차압인 및 변호사 등)에게 보내져야 합니다. 
  
임금차압을 이유로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해고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1년 이내에 특정의 채무에 대하여 임금을 차압 당하였다는 사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다. 이 조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고용주는 경범죄에 해당되며 $1,000 미만의 

벌금이나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을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차압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은행계좌를 차압하려면 임금 외의 재산 차압 요구서(Request for Garnishment of Property 

Other than Wages [DC/CV 60])를 접수하면 됩니다. 채무자 금융기관의 이름 및 주소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피차압인에게 요구서가 전달되면 피차압인은 반드시 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 목록에 해당하는 재산내역 자술서와 함께 30일 이내에 응답해야만 합니다. 귀하도 사본을 

받게 됩니다.  
 
첫 요구를 하고 난 후 30일이 지나면, 귀하는 임금차압 판결 요청 (Request of Judgment-Garnishment 

[DC/CV 62])을 해당 법원에 접수하고 채무자와 피차압인에게 사본을 보냅니다. 

판사가 귀하의 요청대로 판결을 내리면, 피차압인은 채무자의 계좌에서 돈을 지불하도록 명령을 

받게 됩니다. 
 
세금 담보권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가? 

아닙니다.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소득세로 인한 임금차압은 다릅니다. 
 
미지급된 자녀 양육비 또는 배우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임금을 차압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디스트릭트 법원은 이러한 케이스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순회법원에 

접수해야합니다. 
 
채무자 또는 피차압인이 차압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채무자 또는 피차압인은 언제든지 차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법원에 해당 사항의 청원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차압에 대한 법률은 Commercial Law of the Annotated Code of Maryland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